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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모든 서류 및 서신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서비스는 미합중국

우정청의 독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또한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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